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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컬러를 넣어야 하는가

１．컬러 상표의 권리범위

（１）색채를 넣는 것에 의해 대체로 상표권의 범위는 좁아짐

색채를 넣은 상표를 등록하게 되는 경우, 타인의 상표의 형상과 색채가 등록상표와 조금씩 다르다면

타인의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２）한편, 색채가 특징적인 경우에는, 그 특징적인 색채와 유사한 범위에 관해서는 권리범위가

넓어짐

등록상표가 특징적인 색채를 가지며, 타인의 상표의 색채가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쉬워집니다.

　　　　　＜컬러 상표와 흑백 상표의 권리범위＞

　　　　　　　　　　　　　　　　　　　

　따라서, 보통은 색채를 뺀 도안만으로 상표를 출원하나, 한편 색채가 특징적인 경우에는 색채를 넣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２．식별력을 높이기

또한, 다른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는 상표여도, 색채를 넣어 유사한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색채를 넣은 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색채가 특징적인 상표의 예＞

　（상표등록 제4375363호）

■등록되지 않는 상표의 예
１．타인의 등록상표나 유명한 상표 등과 혼동하기 쉬운 것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지정상품/서비스도 유사한 상표

예）가방에｢ＰＡＯＬＯＧＵＣＣＩ｣

－　타인의 유명한 상표와 유사하며, 타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서비스와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

－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 혹은 서비스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상표

예）ＳＯＮＹ초콜릿 ← ＳＯＮＹ가 초콜릿을 만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음

－　타인의 이름, 유명한 예명 등 유명한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예）축구선수의 이름 상표（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가능）

２．상품 등을 타인의 상품 등과 식별하는 기능이 없는 것

－　보통명칭을 표시하기만 한 상표

　　　　예）책상에「책상」（자동차에「책상」은 해당되지 않음）　

－　관용되고 있는 상표

　　　　예）청주에「마사무네」

－　상품의 산지나 품질, 서비스의 제공 장소, 질 등을 표시하기만 한 상표

　　　　예）귤에「일급」

－　흔한 성씨 혹은 회사명을 표시하기만 한 표장으로만 이루어진 상표

　　　　예）다카하시, 다나카

－　극히 간단하여 흔한 표장으로만 이루어진 상표

　　　　예）가타가나 문자 1개, 단순한 직선이나 원

－　그 외 식별력이 없는 상표

　　　　예）교육업에「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기쁨」

차 또는 커피를 주로 하는 음식물의 제공에 「올리브」「민들레」

３．품질 또는 질의 오해를 발생시키는 것

－　품질의 오해를 발생시키는 상표

　 예）시계에「ＳＷＩＳＳＴＥＸ」　← 스위스제의 시계라고 착각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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